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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W IP는 SW가 사용, 복제, 배포되는 방식을 통제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SW의 경제적 가치를 확립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SW 개발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SW IP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SW
라이선스 또는 판매에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 담보 등에 따른 미래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IP가치평가모형은 주로 특허
의 가치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SW에 있어 특허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법적 보호범위와 경제적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W IP가치평가에 있어, SW저작권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SW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평가모형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 첫 단계로서, 저작권 제도 고
유의 법경제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IP가치평가의 사업타당성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저작권
권리성 평가의 세부요인을 권리범위, 권리안정성, 저작재산권 거래가능성 분야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Abstract

SW IP grants exclusive rights to control how SW is used, copied, and distributed, and helps establish
the financial value of SW.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W developers and investors, accurately
assessing the value of SW IP is essential because it not only helps to suggest an appropriate price for
SW licensing or sales, but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future commercial viability based on investment,
collateral, etc. However, existing IP valuation models were mainly designed based on the premise of
patent valuation. Although patents and copyrights in SW have different legal protection scopes and
economic properties,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SW copyrights are considered
in SW IP valu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build a valuation model targeting SW copyrights. As a
first step, It analyzes the unique leg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system and suggests
detailed factors of the right evaluation by categorizing them into rights scope, rights stability, and
copyright transaction avail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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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이하, SW)는 지식재산권(이하, IP;

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 대상이며,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 SW IP는 SW가 사용, 복제, 배포

되는 방식을 통제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SW의 경제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SW 개발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SW IP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SW 라이선스

또는 판매에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 담보 등에 따른 미래의 상업

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SW산업에 있어 IP가

치평가는 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1].

그러나, 기존의 IP가치평가모형은 주로 특허의

가치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SW에 있어 특허

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법적 보호범위와 경제

적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W IP가치

평가에서 SW저작권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SW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평가모형의 구축을 목표로 한다. SW저작권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SW저작권의 기술성, 권리

성, 시장성, 사업성 등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

(정성적 평가)을 평가하고, 이를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론적 원리와 실무적 기법을 적용하여

계량화(정량적 평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본고에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SW 산업 및

제품의 특성과 저작권 제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타당성 평가에서 요구되는 권

리성의 평가세부요인을 도출함으로써 권리성 평

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치평가대상으로서 SW IP

2.1. 제조업과 SW산업의 차이점

(1) SW산업의 특수성

일반 제조업에 비해 SW산업의 가장 큰 특성

은 개발원가는 있으나 제조원가가 없다는 것이

다. 이는 가치분석 시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또

한 SW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담보로 제공

할 수 있는 유형자산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GitLab은 상장 후 기업 가치가 150억 달러에 도

달했지만, 그들의 공시 자료(S-1)에는 주소조차

없었다. 회사가 재택근무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현금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재무제표에 등록된 장비는 5백만 달러 정도

의 가치밖에 안 된다). 누적 적자는 6억 달러를

넘었다. 회사의 프로그램 코드가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대부분 공개되어 있다. 물론 이 특정 기업이 어

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무형

의 사업들은 향후 10년간 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

를 차지할 것이다[3].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들 목록은 SW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애플 ($2.2T), 마이크

로소프트 ($1.7T), 구글 ($1.3T), 아마존 ($1.1T),

테슬라 ($640B)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SW기업의 재산은 SW와 프로그래머(개발자)

이다. SW기술가치평가나 SW기업가치평가에 있

어 개발자 인건비, 개발활동에 따른 비용 등 SW

개발비를 사업성 요인로 취급해야 하고 회계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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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W제품의 특성

SW제품의 특성으로는 첫째, SW는 일반 제품

에 비해 기술수명이 짧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

번 개발된 SW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업그레이

드가 필요하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모든 공정

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이후 유

지보수가 더욱 중요하고 필수적이어서 SW기업

들도 적정한 유지보수 대가를 계속 요청한다. 예

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체로 2년내지 3

년마다 새로운 MS Office 버전을 출시한다. SW

가 짧은 수명주기를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는 제

작 및 배포가 용이하다는 점과 기존의 SW에서

호환성 및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오픈소스를 공

개해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SW는 개발, 유지

보수, 퇴출 모두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주기 동안 이루어진다[5].

둘째, SW는 일반 제품과 달리 무형 기술로 구

현되는 창작물,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다. SW는

인간의 두뇌활동에 기반한 프로그램 창작이 핵심

인 지식집약 산업, 특허와 저작권 등과 같이 지

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산업기술이다.

SW산업은 뛰어난 창착능력을 가진 프로그래머,

하드웨어(컴퓨터)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만 있

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

시에 첨단기술 집약형 디지털 기간산업이다. 따

라서 SW 가치평가 시 기존의 기술가치평가에

SW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고 제조업과는 다른

가치변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4].

셋째, 개발비용은 크고, 복제비용은 낮아 불법

복제 유통 시 자칫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리 복잡하고 방대한 SW라도 그 내

부는 모듈화되어 있어 2명 이상의 개발자에 의하

여 병렬(parallel)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SW가 모듈화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기능들뿐

아니라 세부적 일부 기능들까지도 복제가 용이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W 복제비용은 제

작비용에 비하여 극히 적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방치하면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6].

넷째, 네트워크 효과와 상호연동성을 가진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면 다른 제품을 이용할 때 협업 문제

와 이동 작업 시 호환성 문제를 염려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용자가 몰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SW는 네트워크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든 특정한 SW제품을 시장에 최초로 도입하

면 네트워크 효과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네

트워크 외부성에 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증가하게 된다[7].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SW의 경우 불법유통이

오히려 저작물의 확산을 촉진시켜 저작물의 창작

자가 네트워크 독점을 획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는 주장도 제기된다[8].

상호연동성은 호환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위

SW 혹은 타사 제품의 SW를 사용하기 위하여

SW간의 연동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컴퓨터와 운영체제(OS), 프로그램

이 혼재된 컴퓨터 환경에서 상호연동성은 상호의

존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SW개발의 표준화를 가

속하고 있다[9].

표준화된 소스코드는 공개(open)되어 후속으

로 SW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 제공된다[7].

SW 개발은 기존 코드의 상당한 재사용을 수반

하며, 발생하는 혁신의 대부분이 선행 기술로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부터 완전히 재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0].

따라서 SW 혁신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11].

2.2 SW IP가치평가

(1)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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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는 지식재산권(IP)법의 보호대상이다. SW

개발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SW 지식재산을 정

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SW 라이선스 또는 판매

에 대한 적정 가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 및 담보 등에 따른 미래의 상업적 실행 가

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적이다.

특히 SW 스타트업의 경우, SW IP를 평가하

는 것은 IP 포트폴리오 전략 구상 시 강점과 약

점을 파악하고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SW의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한다면, 우수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금액의 IP 가치평가를 받

는 데 장애요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12]. 때문에

SW IP 가치평가는 잠재적 투자자, 파트너 또는

고객에게 스타트업의 신뢰성과 투자매력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IP 개발, 보호 및 상용화와 관련

된 스타트업의 의사 결정 및 협상 프로세스를 지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IP 수익 구조와 비용 절

감을 최적화하여 재무적 실적과 성장 잠재력을

개선할 수도 있다.

(2) SW 특허권의 특성 검토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의 창작으로 고도

한 것을 말한다. 아이디어를 보호대상으로 하므

로 기술적 구성수단의 표현형식이 동일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 기술적 사상과 등가성이 있는 아이

디어가 모두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게 된다.

보호의 강도의 면에서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

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SW특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공인된 용

어는 아니다. 특허 심사 실무에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발명의 실

시에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발명을

총칭한다. SW는 그 발명이 일련의 수순으로 표

현될 때 방법발명으로서 출원할 수 있으며, 물건

발명으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결합되

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것이어야 한다. SW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 발명으로 인정되

며,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

정한다. 단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13].

SW 특허권은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이 있을 뿐,

저작권처럼 이용행위별로 지분권을 구분하여 명

시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침해에 관한 문제

에서도 무단이용의 문제라기보다, 경쟁사가 당해

SW 특허권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유사 SW를 업

으로서 실시한 경우, 유사 SW가 선행 SW 특허

의 권리범위 내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가 된

다.

(3) SW 저작권의 특성 검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

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

다.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어문

저작물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 오브젝

트코드, 마이크로코드 등만 해당된다[5].

SW의 소스코드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

순히 어문저작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단계(executable object code)의 프로그램

은 그 기능 혹은 동작에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 구분된다. SW의 일반적인 생성형

태를 살펴보면 먼저 인간에 의하여 쓰여진 소스

코드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오브젝트코드로

번역되어, 이러한 오브젝트파일들이 외부적인 참

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연계시키는 링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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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실행 프로그램을 생성하게 된다. 여기

서 실행 프로그램은 소스코드와 독립되어 기능한

다. 따라서 그 표현이 서로 다른 언어 혹은 문자

로 쓰여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동작을 하는 프

로그램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완전한

대체성을 가진다. 이는 SW저작물이 다른 저작물

과 비교하여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6].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물을 고의로 그대로

복제한 행위로부터만 보호된다는 점에서 특허권

과 대조된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우연한 침

해도 선행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SW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주로 크랙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SW를 그대로 불법복제하여 유통하거나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

한다.

(4) 소결 : SW저작권 가치평가의 필요성

SW IP 가치평가에 있어 특허와 저작권은 서

로 다른 법적 보호범위와,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W IP가치평가에 있어 SW

저작권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

다.

특허제도가 기술적 사상(‘아이디어’)의 최초 출

원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반면, 저

작권제도는 창작적 ‘표현’에 대해 상대적인 배타

적 권리를 부여한다. 예컨대 저작권법은 같은 아

이디어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 다수의

저작권을 인정한다. 그런데 저작물 유형 중에서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보호범위

의 충돌문제가 발생하는 유일한 형태가 바로 ‘컴

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다. 다른 유형의 저작물은

기술적 사상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14].

보호범위 역시 차이가 있다. 특허권의 경우 권

한없는 자가 타인의 SW를 모방한 유사 SW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특허권자를 보호

하며, 저작권은 타인의 SW를 고의로 그대로 복

제하여 권한없이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

를 보호한다. 이에, 균형잡힌 SW IP가치평가를

위하여 기존의 SW특허권 중심의 가치평가에서

나아가 SW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평가모

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SW저작권 가치평가

3.1 평가대상 SW저작권

SW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산가

치가 있는 SW저작권(SW기반의 무형자산)의 미

래경제적효익(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을 측정하여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다. 가치평가에는 크게 SW

산업 및 시장특성, 개별 SW저작권의 사업적 특

성(기술성 및 권리성)이 고려되며, 그에 따라 가

치가 결정된다.

방법론적으로 SW가치평가는 사업타당성 평가

(정성적 평가)결과를 계량(정량)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SW저작

권의 사용(적용)에 따른 충분한 사업적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SW저작권 가치평가는 이러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전제로 SW저작권이 활용되

어 증가한 사업가치(NPV)를 결정을 하고 사업가

치 중 기술이 기여한 정도를 결정하여 대상 SW

저작권의 가치금액을 산정(일시불방법: Lump

sum)하거나 사업가치 중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

을 결정(Royalty rate calculation)하는 것을 말한

다.

따라서 SW저작권 가치평가는 사업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 사업화의 목적은 그 SW저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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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판매량증가, 가격상승, 생산비용을 절감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또는 투자수

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SW저작권의 가치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대상 SW저작권이 최소한 독립

적 사업단위(하나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

산 및 판매 또는 공급)를 구성하여 운영할 정도

의 핵심 또는 주요기술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2. 방법론

SW IP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은

크게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정성적 분석과정에서는 사업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

석, 사업성 분석의 네 가지 영역에서 평가요인이

분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행방법으로는 표적

집단 인터뷰 및 델파이법(Delphi method)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가들의 판단, 직관,

조사, 비교 등을 이용하고 있다.

정량적 방법론은 상대적 비교를 통한 점수, 등

급의 산정 및 절대적 크기를 도출하는 방법을 포

괄하다. 이는 평가대상 기술의 점수 및 등급 모

형과 회계학적 또는 화폐적 가치 모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SW IP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주로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이 활용된다

[2].

3.3 권리성 분석 강화의 필요성

일반적인 기술가치평가와 비교할 때, IP가치평

가에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 과정

에 있어 ‘권리성 분석’은 가치산정의 전제조건으

로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가치평가에

서는 IP권리에 하자가 있어서 권리안정성이 불인

정되더라도, 권리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요인

으로 가치산정에 일부 반영할 뿐이며, 기술노하

우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이 인정

되면 가치산정을 하고 있는 반면, 평가대상 IP에

중대한 권리하자가 있다면 기술가치평가와 달리

가치산정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권리성 분석은 평가대상 IP의 권리 범위 및 권

리 안정성, IP거래시장성 등의 분석을 통해 IP의

보호의 강도와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의의

가 있다. 여기에서 보호의 강도란 평가대상 IP가

문서에 기재된 창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를 실질적

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법적

리스크란 권리의 유효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

다[13].

권리성 분석에서는 권리의 안정적 유지 가능

성 및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고, 평가요소 영향요인의 세부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에

서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타당성을

판단해야 보다 신뢰성 있는 가치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15].

SW저작권 가치평가를 위한 권리성 평가세부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 및 저작

물의 경제적 속성과 저작권 제도의 경제적 특성

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

치평가모형과 한국발명진흥회의 IP가치평가모형

을 비교분석하여 SW저작권에 특화된 권리성 평

가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3.4. 권리성 평가요소 추출에 필요한 저작권

제도 분석

(1) 저작권의 경제적 속성

저작권이 산업재산권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

징은 일종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구

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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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특히 저작재산권은 9

개의 지분권으로 구성된다(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

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각각의 지분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분리하여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침해의 판단도 각 지분권 별로 이루

어진다는 점에서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다. 이

용자의 입장에서 특정 지분권(예컨대, 복제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내

용이 다른 권리의 행사를 포함한다면(예를 들어,

공연권) 별도의 권리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의 가분성과 처분가능성을 염두하여

재산권 자체의 거래를 분석할 때는 저작재산권

자체가 갖는 경제적 속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산업재

산권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저작

인격권의 인정은 저작물의 이용자나 저작재산권

의 구매자 관점에서는 권리처리(copyright

clearance)의 리스크 요인이 된다. 이용허락의 대

가를 지급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아도 저작

인격권 리스크가 여전히 남는다는 점은 저작권의

시장 거래에 있어서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저작인격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내용

의 문서를 받아두는 형태로 리스크를 제거하려

하기도 한다[16].

(2) 저작물의 경제적 속성

저작권법은 표현된 저작물(expressive work)

만을 보호하는데, 특히 디지털 저작물은 수명이

아주 짧은 경우가 많아 현재가치 할인이 적용되

어야 한다[10].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신규저작물을 생산(창

작)하기 위하여 개발자가 투입해야 하는 고정비

용이 매우 큰 반면, 일단 창작이 된 이후에는 한

계비용이 0에 수렴하며 사실상 영구적 존속이 가

능하다. 이렇게 고정비용이 매우 크고 한계비용

이 낮은 경우,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가 있다고 하여, 규모의 경제가 큰 시장은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 시장이 형성된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은 소비(이용) 행위가 다른

이용자의 소비(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비경합적(non-rival)’이며 ‘비배타적

(non-exclusive)’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식

재산과 같은 무형의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자연독점적 시장요소와 비경합

적 요소 때문에 많은 저작권 관련 연구에서는 저

작물을 공공재라 칭하거나 공공재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함께 저작물 자체

를 ‘정보재(information goods)’로 보는 견해가 다

수 확인된다[16]. 특히 SW저작물은 정보재로 볼

수 있다. 이는 초기비용은 막대하나 한계비용은

0에 가까운 재화로, 자연독점의 형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버전을 다양화한다거나 기능에

차이를 두어 직간접적인 가격차별이 가능하며,

경험재로서 네트워크 외부성과 고착현상

(standardization), 표준화와 호환성(compatibility)

등이 서로 연결되어 독점적인 시장구조로서 기능

하게 된다. 소비자는 좀처럼 다른 제품으로 교체

하기 힘들어지는 소비자 학습효과가 발생한다

[17].

독점시장의 형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원 배

분의 비효율성이라는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정보재

가 해당 재화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이용

행위의 전부이자 완결인 반면, 저작물은 최종 소

비 행위가 저작물의 이용행위의 일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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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제도의 경제적 속성

저작권을 거래하거나 행사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제도로는 저작권 등록제도(무방식주의), 저

작권 위탁관리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

단을 들 수 있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른다. 저작물을 창작

한 때에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며, 어떤 절차

나 형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식

적 요건의 구비나 심사절차없이 저작권이 발생하

여 보호가 쉽다. 반면 무방식주의하에서는 저작

물 작성의 공시가 어려워 저작권에 대한 신뢰도

와 안정성이 낮아지며, 권리침해에 대한 사후분

쟁의 소지가 높아진다[18].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창작성

(originality)은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

한 것’ 정도를 의미하므로, 작성이 독자적이라면

동일·유사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선후를 불문하

고 권리의 병존이 허용된다[18]. 이에 비하여 특

허 등 주요 산업재산권은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

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특허

법적 접근방식과는 의미와 차이가 있다. 저작권

법상 등록은 공시력만 인정되고 공신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상 등록이란 일정한 사

항에 관하여 단순히 저작권 등록부, 출판권 등록

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하기 때문이다. 당해

창작물이 법률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

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개개 저작물이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의

범위 및 저작권의 귀속관계 등 실체적 권리관계

까지 심사할 권한은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즉, 형식적 요건에 따라 등록하

므로 쉽게 권리변동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 권리변동(저작권, 저작권을 담보로 한

질권,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역시 등록이 가능

하나, 채권적 권리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저

작권 이용권은 등록이 불가하다. 본인의 권리를

부인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우며 해당 권

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여도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배상 등의 조치

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직

접 침해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16].

한국저작권위원회는 (i)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ii) 판례 등 법령에서 정하

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iv) 등록 신

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 신청을 한 경우, (v)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최근에

는 AI 저작물의 등록도 문제가 된 바, 미국 저작

권청(USCO)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한 정책

자료에 따르면 AI가 만든 저작물 등록 시, AI 사

용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보를 누락할 경

우 허위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완료된 저작

권 등록은 직권 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19].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리하여 이용허락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

용료를 징수,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저작물의 활용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접근

성과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탁된 저작물의

경우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침해구

제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법

정손해배상제도는 기등록한 저작권에 한하여, 침

해 발생 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별도의 입증을

요하지 않고 저작권법 소정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

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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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W저작권 권리성 가치결정요인

권리성 분석에서는 평가대상 SW 관련 지식재

산권(프로그램 등록, SW특허 등록 등)을 파악하

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권리정보 확인, 권리의

안정성, 권리의 적용범위, 제품의 적용여부 및 비

중 등 권리관점의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내용

SW 특허로 등록된 경우 권리성분석은 통상

대상특허의 등록정보(서지정보 등), 권리명세서

에 기재된 기술정보, 권리범위, 선행기술정보 등

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권리범위의 광협, 권리

의 안정성, 제품의 적용여부 및 거래가능성을 평

가한다[13].

SW 저작권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

작권의 권리개요 파악(프로그램 등록부 확인),

SW제품의 특성 분석, 적용환경 분석, 적용대상 분

석” 등을 주요 평가내용으로 하여 권리성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권리 분석에는 (i) 프로그램의 특

징, 주요기능, 분류, 난이도, 개발언어, 규모 등 프

로그램 특성 분석과 (ii) 이용환경, 운용환경, 이용

방식 등 프로그램의 적용환경 분석, (iii) SW제품

에서 프로그램의 중요도, 적용현황, 확대가능성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2) 평가항목

본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모

형과 한국발명진흥회의 IP가치평가모형의 권리

성 평가요소를 토대로, SW저작권의 특성을 반영

한 평가항목 선정지표를 완성하였다.

표 1. 권리성 분석 평가항목 비교
Table 1. Comparison of valuation factors for legal

rights analysis

SW저작권가치평가 평가항목은 권리범위, 권

리안정성, 저작재산권 거래가능성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권리범위 평가항목으로는 우선 ‘복제

/배포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술적보호

조치의 여부를 통해 SW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

가 제한되거나 추적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IP

포트폴리오 구축 적절성’은 평가대상 SW저작권

이 IP포트폴리오로 구성되었을 때 대상 제품 또

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한다. ‘권리행사 제한 가능성’은 저작재산권의 처

분제한,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질권

의 설정, 공동저작자의 여부, 권리의 분할보유 여

부,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의 처리여부 등에

의해 저작재산권 행사 및 처분에 제한이 있는지

를 확인하여, 저작재산권 권리행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제품/서비스 연관

성’은 SW제품(또는 서비스)에서 대상 프로그램

의 중요도, 적용현황과 적용대상 확대가능성을

평가한다. ‘침해발견 및 입증의 용이성’은 SW 불

법복제 및 배포를 추적관리 또는 기록이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권리안정성은 법적권리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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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으로는 우선 ‘등록관

리여부’를 들 수 있다. 대상 SW저작권이 등록되

어 있는지, 권리변동 내역을 등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권리변동 내역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내역 뿐만 아니라 제한권의 설정 여부 등이 포함

되며, 이를 통해 권리행사 제한 가능성을 등록하

여 관리 중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등

록 말소 가능성’은 평가대상 SW저작권이 등록말

소 사유로 인해 등록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평가한다. 예컨대 저작물이 아닌 경우, 권한

없는 자가 등록한 경우, 제출서류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AI가 창작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거래가능성으로는 우선 ‘등록활

성도’를 평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평가대상 SW

저작권이 속하는 SW분야의 저작권 등록증가율

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등록 활성도를 평가한

다. ‘분쟁/라이선스 활성도’ 평가항목에서는 평가

대상 SW저작권이 속하는 SW기술 분야에서 분

쟁/라이선스 사례 등을 조사하여, 해당 분야에서

의 분쟁/라이선스 활성도를 평가한다. ‘저작권 이

전실효성’은 평가대상 SW가 특정 인력 자산 또

는 기계 설비 자산 없이는 특유의 효과를 제공할

수 없거나 구현할 수 없는 기술인지 등을 판단하

여, 독립적으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지 여부

를 평가한다. ‘IP시장적합성’은 평가대상특허에

대한 예비수요기업의 존재 및 수, 평가대상 특허

기술이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기술니즈를 반영하

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IP의 시장적합성

을 평가한다. ‘거래비용 절감 가능성’은 평가대상

SW저작권이 신탁 등의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생하

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SW저작권의 권리성분석 세부 분석내용 및 방

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권리성 분석의 평가 세부분석내용 및 방법
Table 2. Detailed valuation contents and methods

of legal rights analysis

4. 결론

SW개발자와 투자자에게 SW IP포트폴리오의

구성 및 비즈니스적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

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체계의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나아가 SW IP는 무형의 재산

권이므로 기존의 제조업 중심인 기술가치평가모

델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IP가치

평가 모델 역시 특허권의 평가에 기초한다는 점

에서 SW저작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

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SW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요소 및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

째 단계로 정성적평가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였으

며, 그 중에서도 권리성 분석의 평가요소를 연구

하였다. 향후 SW의 가치를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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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에 대한 평가요소의 확보와 분석이 요구되며, 평

가기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량평가지표 및 주요가치변수 연계 등의

과정을 통해 SW저작권 가치평가 모형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SW저작권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그동안 특허권을

중심으로 하던 IP가치평가 방법에서 나아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SW가

치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었음

(과제명: 블록체인 기술 기반 SW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과제번호: RS-2023-00228867, 기여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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